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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기 운용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산업건설 원회



구   분
2006년도말

 재 액

2007년 운용계획안 2007년도말

 재 액수 입 지 출 차액( 립)

2 개 666,574 433,758 0 433,758 1,100,332

소기업육성기 0 300,000 0 300,000 300,000

재난 리기 666,574 133,758 0 133,758 800,332

2007년도 기 운용 계획안 
심  사  보  고  서

1. 심사경과

 ❍ 제 출 일 : 2006. 11. 21

 ❍ 제 출 자 : 거창군수

 ❍ 회부일자 : 2006. 11. 22

 ❍ 상정일자 : 2006. 12. 6 (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원회)

 ❍ 의안번호 : 제2006 - 67호

2. 제안근거  사유

 ❍「지방자치단체 기 리기본법」제6조  「지방자치법」제

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리 인 기 에 하여 2007년도 

기 운용 계획안에 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함. 

3. 기 운용 계획안(총 )

<단  : 천원>



4. 문 원 검토의견

 ❏ 소기업육성기

  ❍ 소기업육성기 은 소기업기본법 제3조  거창군 소기업육

성기 의 설치  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의 육성 발

에 필요한 자 의 효율 인 지원과 경 이 어려운 소  기업에 

자 을 지원하여 기업운 에 실질 인 도움을 주기   한 것으

로서,

  ❍ 2005년도 6월 설치되어 립목표액은 50억원으로서 2007년도  일

반회계 입 은 3억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음 

 ❏ 재난 리기

  ❍ 재난 리기 은 재난 방 시설  장비의 확보, 신속한 복구로 재

난 비에 철 를 기하기 하여 재난  안 리 기본법  제67

조  거창군 재난 리 기 운용  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3

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  입받아 

운 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 안은 그 비율에 해당  하는 액으

로 정한 것으로 단됨

  ❍ 2007년도 기 운용(조성)계획은 년도 이월  666,574천원과  일

반회계 입  105,332천원, 이자수입 28,426천원으로 되어  있으

며, 지출계획은 없음

  ❍ 1998년 8월 설치되어 그간 지출실 은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수정내역 : 해당없음

7. 삭감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
